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형평원칙이 고려해야 할 법률제도 관련사정

- 텅루이(滕蕊), 리드어(李德)1)

개요 : 오랜 기간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형평원칙과 등거리/특수사정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주장을 해왔다. 국제해양법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경계획정에서 형평원칙은 법률 원칙이고 등거리/특수상황, 중간선, 비례 등은 규칙

이나 획정 방법이라 불려 왔다. 이런 원칙과 방식을 사용하는 최종 목적은 형평을 실

현하려 하는 것으로 중국도 일관되게 해양경계획정에 형평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한 다른 국가와의 경계획정에서 구체적인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떤 규칙을 

채택하더라도 실질적인 ‘불공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현재 해양법에서 가장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부

분이다. 동시에 중국의 해양 이권과도 매우 큰 관련이 있다. 각국이 해양 경계획정에서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방법이 모두 달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

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일관되게 형평원

칙을 주장해 왔지만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평

원칙은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한 경향이 있

었다.

1. 지리․지질 요소

 국제법과 중재판례는 지리 지형적 요소가 경계획정 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

였고 ‘우선원칙’,‘우선기준’,‘불변의 사실’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해양경계 

획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컸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을 해왔

다.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해저의 지형이다. 해저 지형은 지리와 지질 요인 중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는 해안선 비율이다. 비례는 해당 국가의 인접 경계 해역의 

해당 해안선 길이와 해당 국가가 경계선을 긋는 방법으로 얻은 해당 해역과의 관계를 

말한다. 세 번째는 해안의 모양이다. 해안선도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지리적 요소

다.

1) 해군항공공정대학(海军航空工程学院)



2. 도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섬/도서’는 경계획정 일방의 우연적인 지리 상황에 의해 나타

난 섬을 말하며 그 자체가 독립된 개체로 경계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섬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만일 해양경계획정 과정에서 섬 자체가 독립된 개체가 되려면 1992년 캐나

다-프랑스 판례에서 프랑스 섬인 생피에르에미클롱처럼 경계획정의 관련사정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계획정의 일방에 속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 섬이 어떤 관

련 사정으로 간주되고 어떤 해양 경계가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섬은 우선 경계획정의 기점이 되는 완전한 효력을 가진 섬, 부분 효력을 

가진 섬, 반효력을 가진 섬과 비지(A국 경내에 있으면서 B국에 예속된 영토)섬으로서 

어느 정도의 해역이 인정되는 섬, 경계획정 과정에서 효력이 없는 섬이 있다.

3. 자원

 자원은 경계획정 문제의 직접적인 핵심이 된다. 우선 관련 국가의 자원개발은 해양경

계획정 협상을 촉진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두 번째로 관련해역의 자원개발

과 관리배분은 경계획정 과정에서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1969년 북해 대륙붕사

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광물자원의 통일성은 경계획정 협상에서 합리적으로 고려되

는 제1의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2). 오래전부터 가스, 광물자원은 해양경계획정의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이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립되면서 해양 내 생물자원을 어

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새로운 고려 요소가 되었다.

4. 기타 요소

 필자는 국제법이나 중재안을 통해 당사국의 행위, 제3국의 이익, 경제적 요인, 당사국 

육지의 면적, 역사적 권리, 안보적 요인 등 많은 요인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사

건의 관련 사정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별해 보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 살펴볼 요소는 당사국의 행위이다.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경계획정안

에서 당사국의 행위는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관련 사정이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당사국이 1974년 이전에 석유조차지(租借地)의 지위를 부여한 것을 고려하였다.  두 

번째는 제3국의 이익이다. 1969년 북해 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동일한 지역

의 인접국가간에 새로운 대륙붕 경계획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상황이나 영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3). 세 번째는 경제적 요소이다. 기존 해양경계획정 사례에서는 

경제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130개의 해양경계협정을 연구 중 36개의 

협정이 경제와 환경적 요소를 경계획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선택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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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당사국의 육지 면적이다.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안은 리비아-몰

타 대륙붕, 기니-기니비사우의 해양경계안획정 등에서 '당사국 육지 면적의 크기'가 해

양경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는 역사적 권리이다. 튀니지와 리비아 경계획정, 메인만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

소는 역사적 권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로 보지 않았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요소들이 각국의 근본적인 이익과 

맞닿아 있어 해양경계획정 원칙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편

한 결과라는 핵심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일체의 관련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

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경계획정을 완성하는 것이 현재의 최우선 과

제이다. 따라서 중국은 해양경계획정을 할 때 형평 원칙을 시종일관 유지하며 협상, 자

연적 연장, 비례 원칙 등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중국의 해양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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